
국내외타대학취득학점인정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재학생이 국내외 
타대학(이하 “타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데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
적으로 한다. 

제2조 삭제
제3조(학점인정 타대학의 범위)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대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
  1. 본교와 학술교류협정(복수학위협정을 포함한다)이 체결된 대학
  2. 학장이 인정한 대학
제4조(타대학 수강의 유형 및 학점) 타대학 수강의 유형 및 학점은 다음 각호의 1로 한다. 
  1. 학기 단위의 타대학 파견 또는 교환 수학 : 학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(이하 

“학기당 수강학점”이라 한다)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
  2. 학기중 일부 과목의 타대학 수강 : 학기당 수강학점의 3분의1이내로 하되,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하여 학기

당 수강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. 
  3. 방학중 국내외 타대학 계절수업이나 특별 개설강좌 수강: 국내대학의 계절수업은 본교 수강학점과 합

산하여 학기당 6학점(연간 9학점)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, 국외대학의 특별개설강좌는 1회당 
3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 

  4. 학기단위로 타대학에 파견 또는 교환수학을 하는 학생은 파견 또는 교환수학하는 대학에서 개설하는 
교과목만 수강하여야 한다.

  5.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으며,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
과 유사한 과목은 본교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다. 

제5조 삭제
제6조(타대학 수강 자격) ①국내외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학사과정생은 2학년부터(3학년 

편입학자는 3학년 2학기부터), 대학원생은 2기부터 부여한다. 다만, 학사과정, 대학원과정 모두 졸업 마
지막 학기에는 타대학 수강을 제한한다. 

 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 마지막 학기(계절수업은 제외)에도 
타대학 수강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
따른다.

제7조(타대학 수강 기간) 타대학 수강 기간은 학칙 제16조에서 정한 각 과정별 수업연한의 2분의 1이내(외
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분의 3이내)로 한다. 다만, 계절수업을 수강하는 것
은 타대학 수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

제8조(학점 인정의 범위)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학칙 제34
조에 규정된 과정별 수료학점의 2분의 1이내(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4분의 
3이내)로 한다. 

제9조(학점 및 성적의 환산) ①국내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
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

  ②국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아래 각호와 같이 인정한다.
  1. 학사과정 학생(복수학위생 제외):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, 그 성적은 “P”(합격), 

“F”(불합격)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 성적등급(A+~F)으로 
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학기 성적 모두를 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.

  2. 학사과정 복수학위생 및 대학원과정 학생: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성적등급(A+~F)으로 환산하여 



인정하되, 필요한 경우 “P”(합격), “F”(불합격)로 인정할 수 있다.
  ③학점 및 성적의 환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내규로 정한다.

제10조(타대학 수강 절차) ①타대학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 확인(수강과목, 학점수 및 이수구분)
을 거친 수강계획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

  ②학장은 수강계획을 확인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
제11조(학점 인정의 절차 등) ①타대학에서 수강한 학생은 타대학 파견 학기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학과장

이 성적등급 부여한 수강결과와 수강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빙을 제출하여 학장에게 학점인정을 신청
하여야 한다. 

  ②학장은 수강결과와 성적증빙을 참조하여 타대학 수강과목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. 
  ③ 삭제 
  ④제6조제2항에 의해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매학년도 동계 졸업예정자는 1월 15일까지, 하계 졸업

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성적을 제출하여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.
  ⑤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「학칙」 제34조에 따른 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지 못

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.
제12조(성적증명서 표기) 국외 타대학에서 수강하여 취득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과

목임을 표기한다. 

부    칙
이 내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내규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

부    칙
이 내규는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내규는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 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②(적용례) 학부내규가 제정된 학부에 대하여는 이 내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내규를 적용한

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 취득 성적부터 적용한다.

부    칙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